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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장애인 차별 지 권리구 등에 한 법률

제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8 ( ) 국가 지 자치단체는 장애인①

장애인 련자에 한 모든 차별 지하고 차별 장애인 등

권리를 구 할 책임이 있 며 장애인 차별 실질 로 해소, 하 하여

이 법에 규 한 차별 시 에 하여 극 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국가 지 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당한 편 가 공 있도록②

필요한 행 재 지원 하여야 한다· · .

■ 장애인복지법

제 조 장애인의 권리4 ( ) 장애인 인간 로 존엄과 가치를 존 며,①

그에 걸맞 우를 는다.

장애인 국가 사회 구 원 로 치 경 사회 그· · · · ,②

모든 분야 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장③ 애인 장애인 련 책결 과 에 우 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제 조 차별 지 등8 ( ) 구든지 장애를 이 로 치 경 사회· · ·①

생 모든 역에 차별 지 아니하고 구든지 장애를 이 로,

치 경 사회 생 모든 역에 장애인 차별하여 는· · ·

아니 다.



구든지 장애인 하 모욕하거나 장애인 이용하여 부당한 리행 를·②

하여 는 아니 며 장애인 장애를 이해하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, .

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9 ( ) 국가 지 자치단체는 장애①

생 하고 장애 조 견에 한 국민 심 높이며, ,

장애인 자립 지원하고 보 가 필요한 장애인 보 하여 장애인,

복지를 향상시킬 책임 진다.

국가 지 자치단체는 여 장애인 권익 보 하 하여②

책 강구하여야 한다.

국가 지 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 책 장애인과 그 보 자에게③

극 로 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르게 이해하도록,

하는 데에 필요한 책 강구하여야 한다.


